
1.주요내용

 (부채평가합리화) (1)계리가정산출시경험통계기간을일관되게적용하도록제한, (2)사업비가정산출기준

개선(물가상승률 반영 및 공통비 인식기준 제시), (3) 손해율 가정 산출기준 개선(신규담보, 비실손 갱신형

상품에보수적손해율적용), (4)계리가정산출기준을문서화하도록명시

 (자본 적정성 기준 정비) (1) 상장리츠에 대한 요구자본 산출기준 합리화, (2) 해외 금융종속회사 요구자본

산출기준완화, (3)소형사의일반손해보험보험가격위험액산출기준완화, (4)내부모형적용기준마련등

 (ORSA기준명확화) (1)소형보험사및외국계지점보험사에대한ORSA기준적용배제, (2)ORSA운영에대한

이사회및경영진의역할명시, (3)ORSA자체위험평가에표준모형(K-ICS)을활용가능하도록개정

보험정책동향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예고(4.8.) -

본내용은일반적인정보의제공만을목적으로발행되므로이에수록된내용은저희법인의공식적인견해나구체적사안에관한법률의견이아님을밝혀드립니다.

 금융감독원은 (1) K-ICS비율(지급여력비율) 관련 계리가정 정비 등의 합리성 제고, (2)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ORSA)에대한운용기준등을마련등의내용으로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안을예고함

2.향후계획

 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 ’26. 5. 18.

 시행예정일 : ’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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